
인도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에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요건 강화

인도식품안전표준청,식품이소비자에게배송되는시점에유통기한만기전 30%보장요구

2024년 11월 12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FBO)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식품 사업자에게 식품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함. 투명성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전달함

배경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거래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회의를 주최함.

회의에는 인도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오프라인 및 가상으로 참여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안전표준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을강조함

2.주요 요청사항 (상세내용은원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될 시점에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30% 또는 45일 전의 최소

유통기한을갖도록해야 함

식품안전표준청은전자상거래플랫폼을통해 확인되지않는 주장을하는 것에 대해강력하게경고함

식품안전표준청은 유효한 FSSAI 라이선스 또는 등록 없이는 어떤 식품사업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영할수 없다는 점을분명히 밝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품에 대한 주장은 식품안전표준청의 라벨링 및 표시 규정에

따라 제품의실제 라벨에제공된 정보와일치해야함

식품안전표준청은 식품 안전, 위생 관행, 적절한 취급 절차에 중점을 두고 배송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하도록식품 사업자에게지시함

당국은오염을 방지하기위해 배송중 식품과 비식품을분리하는것이 중요하다고강조

3.기타

2024년 7월 7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은포장 식품라벨의 영양정보 전면 표시규정의 개정을승인함

포장 식품의라벨에총 설탕,소금 및포화 지방의 영양정보를 굵은글씨와 큰 글씨로표시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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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7283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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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인도,식품안전및표준(표시)규정 (원본)

주요내용

1) 모든사전포장식품은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필수정보표시라벨을표시해야함

2) 규정에따라라벨은영어또는힌디어(데브나가리문자)로표시해야함

3) 라벨은허위, 오해유발, 기만적인내용또는식품의특성에대해오해할수있는방식으로표시해서는안됨

4) 사전포장식품의라벨은용기에서분리되지않는방식으로부착해야함

5) 라벨은눈에잘띄어야하며, 지워지지않고쉽게읽을수있어야함

6) 다음의정보를필수로표시해야함

- 식품의명칭

- 성분목록 : 성분이라는용어를사용해야함. 특정명을사용해야하며, 중량또는부피별내림차순으로작성해야

함. 성분이 2종류이상이면복합성분으로표시하고괄호안에성분목록을제시해야함

- 영양정보 : 100g또는 100 ml 또는 1회제공량당영양정보/ 영양성분표를표시해야함

①열량(kcal),②단백질, ③탄수화물(당함량명시) ④지방의양(g 또는 ml), 트랜스지방산의양도표시해야함

⑤비타민및무기질⑥영양표시가 1회제공량당인경우참조를위해 g 또는 ml표시를해야함

- 식품첨가물 : 특정명또는국제적으로인정되는식별번호와함께사용해야함

-제조업자의명칭및주소/수입자의이름과주소

- FSSI로고와라이선스번호

-로트번호/배치식별정보

-제조일자및유통기한/사용기한

-원산지표시/식품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

- 비건(채식) 또는비채식에대한표시 : 별도표시를해야하며, 로고의크기와색상코드가정해져있음

비채식식품표시 채식식품표시

https://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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